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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총 1건 건의

건의 제목
(건의부서, 건의일자) 건의내용

 조리원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
지침 개정 요청

 (영유아담당관, ’24.4.12.)
  → 보건복지부 건의

  □ 추진배경
  ㅇ 조리 종사자의 고령화, 어린이집 조리원의 낮은 

급여로 조리원 종사자 구인이 어려운 상황

  ㅇ 현재 근무 중인 자 외 신규 채용 시에도 인건비 지원 

상한 기준을 65세로 명시화하여 조리원 인건비 지원 

절차 간소화 필요 

 □ 필요성
ㅇ 기존 근무 중인 조리원은 『사회복지시설 

관리안내』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(60세)에도 

불구하고 별도 공모 없이 65세까지 보조금을 지원 중

  ㅇ 신규 채용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65세로 

명시 및 지원 절차 간소화 필요

    - 신규 채용 시 2회 이상 공개모집 절차 진행 후, 60세 

이하 응시자가 없는 ㅊ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 60세 

초과자를 지원 중

 □ 건의내용
ㅇ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65세로 명시하도록 

지침 개정 요청

개      정
 조리원(조리사) 신규 채용 및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해 

시 ｢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｣의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

기준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 

 □ 관련규정
ㅇ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

  ㅇ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4조


